
파주시 고시 제2026-152호

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
「도로교통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경기도 북부경찰청장(파주경찰서장) 주관의 
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신규 지정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
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 4월  7일
파  주  시 장

1. 목   적 
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신규 지정 사실을 알려 불법 주정차 위반을 예방하며 

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.

2. 근   거
  가. 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, 제33조(주차금지의 장소)

3. 고시방법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s://paju.go.kr)

4. 단속개시일 : 2026. 5. 1.(금) 09:00 ~
 ※ 교통시설물(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, 표지판 등) 설치 완료 시기, 현장상황에 따라 

장소별로 단속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음



5. 지정지역

 ※ [붙임 1]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 참조

붙임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 1부.

연번 주  소 비고

1 문발동 614 두일어린이공원 앞

2 법원읍 가야리 327-3 가야랜드 일원

3 아동동 359-4

4 야당동 231-6 일원

5 아동동 359-2 금촌1동행정복지센터 일원

6 야당동 917-1 앵골과선교 하부

7 문산읍 문산리 31-43 일원

8 파주읍 부곡리 41-5 일원



[붙임 1]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

1. 문발동 614 두일어린이공원 앞

2. 법원읍 가야리 327-3 가야랜드 일원



3. 아동동 359-4

4. 야당동 231-6 일원



5. 아동동 359-2 금촌1동행정복지센터 일원

6. 야당동 917-1 앵골과선교 하부



7. 문산읍 문산리 31-43 일원

8. 파주읍 부곡리 41-5 일원


